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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도 자 료 >

충북도내 자치단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해야
- 충주시・제천시・보은군・증평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보건복지부 최소 권고액에 미달 -

지난 8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홀로 서려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텅 빈 대학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잇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에 많은 언론은 자립
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지원정책의 허점과 지원 필요성을 쏟아냈고, 중앙정부와 많은 
자치단체가 지원강화 대책을 내놨다. 강요된 홀로서기에 삶이 무너지는 자립준비청년
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충북은 어땠을까. 아쉽게도 도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
하겠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홀로서기가 힘겨워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위태로운 
자립준비청년이 도내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말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외부에서 실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액 >

도내 지자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4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은 보건복지부 최소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7개 시・군(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최소액인 800만원
을 지원한다.

지급대상 2022년 권고 비고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 2023년은 1,000만원 이
상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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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도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액 >

시군구 지원금 비고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800만원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500만원 　

보건복지부 권고 최소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가 있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3곳(부산 충북 제주) 뿐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36.4%(4개)가 전국
에 가장 적은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이에 반해 서울은 최소 1000만원~1500만원이며, 경기도는 일괄 2년간 분할해 1,500
만원을, 전남도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역도인 경기도와 전남도의 경우 자립정착
금의 30%를 지원한다. 충청남도도 자립정착금 800만원의 30%를 충남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원하지 않는다. 도내 일부 시・군이 보건복지부 최소 지원 권고액
에 미달하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자
립준비청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홀로서기
를 시작한 도내 자립준비청년은 89명(양육시설 31명, 공동생활가정 14명, 가정위탁 
44명)이다. 이들 중 20.2%(18명)는 월세에 살고 있다. 2021년 사회에 나온 전국 자립
준비청년의 월세 비중(15.9%) 보다 높은 수치이다. 소득이 있는 33명 중 33.3%(11명)
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다.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실시하는 자립수준평가를 보면 도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475
명 중 122명(25.7%)은 연락두절 상태다. 5명 중 1명은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연락두절과 군입대를 제외한 도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36.3%(119명)가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이는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보다 3.1%가 높다. 
주거형태 또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월세・친인척・친구집에 기거하는 비율이 
27.4%이다. 전국 자립수준평가자 대상자 중 월세・친인척・고시원・친구집에 기거하
는 비율(24.4%)보다도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보호종
료아동 3,104명 중 50.0%가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
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자살실태보고서’의 16.3%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상황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지역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충북도는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 2021년 도내 자립수준평가자의 27.4%가 주거가 불안정하고 
36.3%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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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고민하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립정착금도 
일부 충북도가 지원하고 지원금을 상향하면서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자립정착금을 1차(1,000만원)와 2차(500만원), 2회에 걸쳐 의
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충북도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강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서적 자립과 
안정에 필요한 정책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둘째, 도내 시・군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 후 실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을 제대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사회에 나오기 이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준비가 철
저히 이루어져야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매년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5세 이상 보호아동을 대상으
로 보호종료 후 사회에 나올 것을 대비해 제대로 실효성 있는 자립을 준비시키고 있
는지 도내 시・군이 보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대로 자
립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들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내 시・군이 15세 이
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과정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내 시・군
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이유이다.

셋째,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정착을 지원할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이 
올해 7월 활동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지지체계 마련 등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기댈 수 있는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내 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적고 모든 것을 알아서 혼자 해
결해야 한다. 자립준비가 됐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 물질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
감 등 세심하게 관심 갖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내 자치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참고자료]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〇 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전체

전국 726 157 1,219 2,102

충북 31 14 44 89

구분 만기퇴소 연장종료 계

양육시설
전국 480 246 726
충북 14 17 31

공동생활
전국 112 45 157
충북 11 3 14

가정위탁
전국 271 948 1,219
충북 13 31 44

계
전국 863 1,239 2,102
충북 38 51 89

〇 자립준비청년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구분 80만원 이하 81만원
~100만원

101만원
~150만원

151만원 
이상 합계

양육시설
전국 26 (9.5) 29 (10.6) 43 (15.7) 176 (64.2) 274 (100)
충북 1 (10.0) 3 (30.0) 6 (60.0) 10 (100)

공동생활
가정

전국 7 (10.4) 6 (9.0) 16 (23.9) 38 (56.7) 67 (100)
충북 7 (100) 7 (100)

가정위탁
전국 39 (8.1) 36 (7.4) 76 (15.7) 333 (68.8) 484 (100)
충북 7 (43.8) 9 (56.3) 16 (100)

계
전국 72 (8.7) 71 (8.6) 135 (16.4) 547 (66.3) 825 (100)
충북 　 　 1 (3.0) 10 (30.3) 22 (66.7) 33 (100)



〇 자립준비청년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정부지원 정부지원 외

LH
자립
지원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자가
친
인
척

기
숙
사

고
시
원

친
구
집

귀가 위탁
가정 기타 소계 계

양육
시설

전국
362 85 13 18 478 5 60 3 23 67 3 11 57 - 19 248 726

(49.9) (11.7) (1.8) (2.5) (65.8) (0.7) (8.3) (0.4) (3.2) (9.2) (0.4) (1.5) (7.9) (2.6) (34.2) (100)

충북
25) 1 26 2 3 5 31

(80.6 (3.2) (83.9) (6.5) (9.7) (16.1) (100)

공동
생활
가정

전국
87 8 5 1 101 4 29 2 8 2 7 4 56 157

(55.4) (5.1) (3.2) (0.6) (64.3) (2.5) (18.5) (1.3) (5.1) (1.3) (4.5) (2.5) (35.7) (100

충북
9 9 2 2 1 5 14

(61.3) (64.3) (14.3) (14.3) (7.1) (35.7) (100)

가정
위탁

전국
226 4 21 251 21 246 11 77 65 3 12 21 486 26 968 1,219

(18.5) (0.3) (1.7) (20.6) (1.7) (20.2 (0.9) (6.3) (5.3) (0.2) (1.0) (1.7) (39.9) (2.1) (79.4) (100)

충북
1 1 14 8 21 43 44

(2.3) (2.3) (31.8) (18.2) (47.7) (97.7) (100)

계
전국

675 97 18 40 830 30 335 14 102 140 6 25 85 486 49 1272 2102

(32.1) (4.6) (0.9) (1.9) (39.5) (1.4) (15.9) (0.7) (4.9) (6.7) (0.3) (1.2) (4.0) (23.1) (2.3) (60.5) (100)

충북
34 1 1 36 18 13 1 21 53 89

(38.2) (1.1) (1.1) 40.4) (20.2) (14.6) (1.1) (23.6) (59.6) (100)



〇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합게

양육시설
전국 937 (21.1) 2,128 (48.0) 37 (0.8) 1,000 (22.5) 334 (7.5) 4,436 (100)

충북 23 (13.9) 83 (50.0) 3 (1.8) 36 (21.7) 21 (12.7) 166 (100)

공동생활
가정

전국 130 (26.3) 207 (41.9) 15 (3.0) 85 (17.2) 57 (11.5) 494 (100)

충북 7 (29.2) 13 (54.2) 2 (8.3) 2 (8.3) 24 (100)

가정위탁
전국 411 (6.4) 2,274 (35.2) 265 (4.1) 1,609 (24.9) 1,908 (29.5) 6,467 (100)

충북 17 (6.0) 90 (31.6) 22 (7.7) 57 (20.0) 99 (34.7) 285 (100)

계
전국 1,478 (13.0) 4,609 (40.4) 317 (2.8) 2,694 (23.6) 2,299 (20.2) 11,397 (100)
충북 47 (9.9) 186 (39.2) 25 (5.3) 95 (20.0) 122 (25.7) 475 (100)

〇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단위 : 명, %)

구분 수급 미수급 총계

양육
시설

전국 1,670 (41.1) 2,395 (58.9) 4,065 (100)
충북 58 (40.8) 84 (59.2) 142 (100)

공동
생활

전국 218 (51.5) 205 (48.5) 423 (100)
충북 11 (50.0) 11 (50.0) 22 (100)

가정
위탁

전국 1,027 (23.9) 3,267 (76.1) 4,294 (100)
충북 50 (30.5) 114 (69.5) 164 (100)

계
전국 2,915 (33.2) 5,867 (66.8) 8,782 (100)
충북 119 (36.3) 209 (63.7) 328 (100)



〇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주거형태

구분

정부지원 정부지원 외

LH
자립
지원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자가
친
인
척

기
숙
사

고
시
원

친
구
집

귀가 위탁
가정 기타 소계 계

양육
시설

전국
2,571 250 42 64 2,927 57 399 27 66 187 13 96 163 130 1,138 4,065
(63.2) (6.2) (1.0) (1.6) (72.0) (1.4) (9.8) (0.7) (1.6) (4.6) (0.3) (2.4) (4.0) (3.2) (28.0) (100)

충북
90 7 2 0 99 1 13 4 0 5 4 6 10 43 142

(63.4) (4.9) (1.4) (69.7) (0.7) (9.2) (2.8) (3.5) (2.8) (4.2) (7.0) (30.3) (100)

공동
생활

전국
237 13 6 256 11 92 7 18 8 13 18 167 423

(56.0) (3.1) (1.4) (60.5) (2.6) (21.7) (1.7) (4.3) (1.9) (3.1) (4.3) (39.5) (100)

충북
15 15 2 2 2 1 7 22

(68.2) (68.2) (9.1) (9.1) (9.1) (4.5) (31.8) (100)

가정
위탁

전국
854 11 4 28 897 182 1,138 73 249 213 10 61 110 1,200 160 3,396 4,293

(19.9) (0.3) (0.1) (0.7) (20.9) (4.2) (26.5) (1.7) (5.8) (5.0) (0.2) (1.4) (2.6) (28.0) (3.7) (79.1) (100)

충북
20 2 22 11 54 4 14 11 3 2 36 7 142 164

(12.2) (1.2) (13.4) (6.7) (32.9) (2.4) (8.5) (6.7) (1.8) (1.2) (22.0) (4.3) (86.6) (100)

계
전국

3,662 274 46 98 4,080 250 1,629 100 322 418 23 165 286 1,200 308 4,701 8,781
(41.7) (3.1) (0.5) (1.1) (46.5) (2.8) (18.5) (1.1) (3.7) (4.8) (0.3) (1.9) (3.3) (13.7) (3.5) (53.5) (100)

충북
125 7 2 2 136 12 69 8 14 18 7 10 36 18 192 328

(38.1) (2.1) (0.6) (0.6) (41.5) (3.7) (21.0) (2.4) (4.3) (5.5) (2.1) (3.0) (11.0) (5.5) (58.5) (100)


